
면제재산 결정신청서

사         건    하단        파산선고20   

신청인 채무자( )  

신청인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383 2 에 따라 아래의 재산을 

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.

신청 대상 재산에 표시를 하고 양식에 따라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소명자료를 첨( , ※ √ 

부하시기 바랍니다.)

 □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 조제 항제 호1. ( 383 2 1 )

면제재산 금액 금                 원 

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

임대차계약일자 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①

임대차 기간     부터              까지 (            ) ②

임차목적물의 소재지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③

임차보증금     원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④

임료의 액수 및 연체 기간 월 (⑤ 원      ,    개월간 연체)

임대인의 성명   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⑥

주민등록일자    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⑦

확정일자 확정일자 받음 확정일자 무 (     .     .   . ,  )⑧

소명자료:※  임대차계약서 부 주민등록등본 통 기타 통1 / 1 / [           ]    □ □ □ 

 □ 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 조제 항 제 호2. 6 ( 383 2 2 )

순번
특정재산의 내용
구체적으로 기재( )

소재지 추정 시가 면제재산결정의 사유

예( ) 결혼반지 개2 채무자 주소지 만원50 매각하여 생계비 조달 예정

소명자료:※  보증서 통 사진 장 기타 통(       ) 1 / 1 / [           ]    □ □ □ 

20  .    .     .

신청인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( )                    ( )

 법원 귀중


